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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상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지침

11  사업목적 

 m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양육친화환경 조성

22  사업개요 

 m (지원대상)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m (지원내용) 중위소득별 10~40%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제 기본형 기준으로 지원

서비스유형
(기준중위소득)

본인부담 추가 지원율

미취학 아동('19.1.1.이후 출생) 취학 아동('18.12.31.이전 출생)

가형(75% 이하) 10% 10%

나형(120% 이하) 20% 35%

다형(150% 이하) 35% 35%

라형(250%이하) 40% 40%

마형(250%초과) 40% 40%

 m (지원시간) 

  -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범위 내 지원

  - (시간제) 연 960시간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연 1,08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없음
 m (지원방법) 본인부담금 선납 후 경남 추가지원금 환급

 m (지원근거)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지원사업)

 m (사업예산) 4,376백만원(도비 1,313, 시·군비 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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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가정 

서비스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서비스 단가: 시간당 12,790원)

시간제(서비스 단가: 시간당 12,790원)
미취학 아동 취학 아동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실제

본인부담
경남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남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남

추가지원
가형

(75% 이하)
10,872 640 1,278 10,872 640 1,278 10,232 1,280 1,278
85% 5% 10% 85% 5% 10% 80% 10% 10%

나형
(120% 이하)

7,674 2,558 2,558 7,674 2,558 2,558 6,396 1,917 4,477
60% 20% 20% 60% 20% 20% 50% 15% 35%

다형
(150% 이하)

3,838 4,475 4,477 3,838 4,475 4,477 3,198 5,115 4,477
30% 35% 35% 30% 35% 35% 25% 40% 35%

라형
(250% 이하)

1,920 5,754 5,116 1,920 5,754 5,116 1,280 6,394 5,116
15% 45% 40% 15% 45% 40% 10% 50% 40%

마형
(250% 초과)

- 7,674 5,116 - 7,674 5,116 - 7,674 5,116
- 60% 40% - 60% 40% - 60% 40%

 □ 한부모가정(조손가정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서비스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서비스 단가: 시간당 12,790원)

시간제(서비스 단가: 시간당 12,790원)
미취학 아동 취학 아동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실제

본인부담
경남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남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남

추가지원
가형

(75% 이하)
11,512 - 1,278 11,512 - 1,278 10,872 640 1,278
90% - 10% 90% - 10% 85% 5% 10%

나형
(120% 이하)

7,674 2,558 2,558 7,674 2,558 2,558 6,396 3,836 2,558
60% 20% 20% 60% 20% 20% 50% 15% 35%

다형
(150% 이하)

3,838 4,475 4,477 3,838 4,475 4,477 3,198 5,115 4,477
30% 35% 35% 30% 35% 35% 25% 45% 35%

라형
(250% 이하)

1,920 5,754 5,116 1,920 5,754 5,116 1,280 6,394 5,116
15% 45% 40% 15% 45% 40% 10% 50% 40%

마형
(250% 초과)

- 7,674 5,116 - 7,674 5,116 - 7,674 5,116
- 60% 40% - 60% 40% - 60% 40%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서비스유형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서비스 단가: 시간당 12,790원)

시간제기본(서비스 단가: 시간당 
12,790원)

시간제종합(서비스 단가: 시간당 
16,620원)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정부
지원

본인부담
실제

본인부담
경남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남

추가지원
실제

본인부담
경남

추가지원
가형

(75% 이하)
11,512 - 1,278 11,512 - 1,278 11,512 1,278
90% - 10% 90% - 10%

나형
(120% 이하)

11,512 - 1,278 11,512 - 1,278 11,512 1,278
90% - 10% 90% - 10%

다형
(150% 이하)

11,512 - 1,278 11,512 - 1,278 11,512 1,278
90% - 10% 90% - 10%

라형
(250% 이하)

11,512 - 1,278 11,512 - 1,278 11,512 1,278
90% - 10% 90% - 10%

마형
(250% 초과)

- 7,674 5,116 - 7,674 5,116 - 11,504 5,116
- 60% 40% - 60% 40% - 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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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 추진체계 

추진주체 기능

경상남도 사업 총괄
¡ 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시행, 예산(도비) 편성 및 보조금 교부(도→시군)

¡ 예산 집행, 사업추진 상황 등 점검·관리

시·군 사업 관리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예산(시군비) 편성, 보조금 교부(도 → 시군 → 서비스 제공기관)

¡ 예산 집행, 사업추진 상황 등 점검·관리

읍·면·동 사업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접수

¡ 본인부담금 지원 적격성 조사(양육공백 여부 등)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 수행

¡ 본인부담금 환급(서비스제공기관 → 지원대상자)

¡ 보조금 집행 및 현황 관리,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등)

광역지원센터 사업 지원

¡ 서비스제공기관의 사업수행 지원

¡ 사업관련 현장 의견 수렴 및 개선과제 검토

¡ 월별 집행 보고 및 사업비 정산 보고, 아이돌봄서비스 정기 모니터링

44  본인부담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절차>
신청 및 조사

(읍면동)

⇒ 

지원 결정
(시군)

⇒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n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접수

n 지원 자격 여부 조사
   (양육공백 발생 여부 등)
※ ‘마’형도 행복e음에 신청

서 저장 후 종결처리

n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읍면동 조사내용, 구비 

서류 등 검토)
n 결정 내용 통보
   (신청인, 서비스제공기관)

n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선납)
n 본인부담금 환급
   (서비스 이용 후 월 단위

로 지원 금액만큼 환급)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및 조사

m (신청대상)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의 사유로 자녀(3개월 ~ 12세) 양육 

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양육공백 가정* 여부 판단)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준용(붙임3)

      *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조손가족 포함), 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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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 (예시) 보호자가 문화생활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회원가입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읍면동 경유 불필요)

m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시‘경상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붙임4)’별도 제출

   - (정부지원) 직장보험가입자(부와 모 모두 가입자인 맞벌이부부, 한부모

가구)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 (경상남도 본인부담금 지원)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수 첨부) 양육공백 입증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읍면동 담당자의 상담·조사 결과, 정부미지원(마형) 가정에 해당되더라도 양육 공백 

가정으로 판정되면 정부지원신청서와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함께 제출

    ⇨ 이는 행복e음을 통해 양육공백 여부(직장보험 가입 여부 등)를 조사하기 위함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➊ 정부지원 가정(가형~라형)

  - 읍면동에 매년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붙임4) 제출

➋ 정부미지원 가정(마형)

  - 읍면동에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와 정부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가정에 지원신청서 제출 안내 

 ※ 신청서가 접수된 해당 월의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본인부담금 환급

m (접수 및 조사)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 자격 여부 조사

  -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에 따라 정부지원가정 

(가형~라형)에 해당될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으로 자동 선정

  - 정부미지원가정(마형)에 해당되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확인: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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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신청정보 전송)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으로 전송

  - 신청정보 전송 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양육공백 입증서류, 통장

사본 반드시 첨부

    ※ 상담·조사 결과 정부미지원가정(마형)으로 판단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면 자료 전송 필요

  - 행복e음 정보 전송과 별도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명단(붙임 5)’과 관련 증빙서류를 시군에 공문으로 제출

    * 주소지 관외 읍·면·동으로 신청 시에는 「행복 e-음」 시스템에서 관내 읍·면·동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관처리 가능, 본인부담금 신청은 시·군 및 서비스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출력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팩스로 전송하여 접수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m (지원 결정) 시군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본인

부담금 지원 여부 결정

  - 내용 오류 또는 서류 누락의 경우 읍면동으로 반송하여 수정 요청

m (결정정보 전송) 시군 담당자는 읍면동에서 제출받은 명단을 검토·보완

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명단(붙임5)’을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공문으로 제공  

  - 정부지원가정(가~라형)의 경우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결정 

전송 시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도 전송된 것으로 간주 가능

  - 다만, 정부미지원가정(마형) 중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 정보(통장 사본 

등)는 행복e음을 통해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명단(붙임 5)’자료를 공문으로 별도 통보

m (결정정보의 통보) 시군에서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 통보

 본인부담금 지원

m (서비스 이용) 시군의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고, 본인부담금 전액을 선납하고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및 영아종일제로 한정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및 기관연계 서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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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금 지원 시간은 시간제 연간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80~200

시간으로 제한(마형의 경우는 정부지원 시간, 중복지원 여부 확인 필요)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연 1,080시간(가·나·다·라형)
m (본인부담금 환급)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자별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월별로 

정산하여 환급

  - 시간제 종합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기본형 서비스 

이용자와 동일

  -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고, 원단위 절사

 경상남도 본인부담금 지원과 다른 정부지원의 중복 금지 기준

 m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의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준용

   - 본인부담금(경상남도 추가지원금)만 지원받는‘마형’도 동일 적용(붙임1)

55  사업관리

 사업예산의 교부 및 편성·집행

m (예산교부) 사업예산은 분기별로 교부(도 → 시군 → 서비스제공기관)

  - 시군별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내시 필요성 검토

m (집행관리) 서비스제공기관은 월별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본인부담금 환급 

및 운영비 처리

  - 서비스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비를 별개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 관리

m (결과보고) 서비스제공기관은 월별 예산 집행현황 및 연간 사업 결과 제출

  - 월별 예산 집행현황은 익월 말일까지 제출(서비스제공기관 → 시군 및 

광역지원센터(25일까지) → 경상남도(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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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예산집행현황 월별 보고(예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월 예산집행 현황 보고

                                         서비스제공기관명 : 
연번 이용자명 아동명 연계건수 판정등급 서비스종류 이용시간 환급금액(원)

합계 ㅇㅇ명 ㅇㅇ명 ㅇㅇ건
가 1
나 1
라 1

시간제 2
영아종일제 1 ㅇㅇ시간

1 김ㅇㅇ 가형 시간제 30 47,460원
2 백ㅇㅇ 라형 영아종일제 100 949,500원
3 최ㅇㅇ 나형 시간제 80 337,600원

  - 연간 사업 결과는 익년 1월 말일까지 제출(서비스제공기관 → 시군 및 

광역지원센터 → 경상남도)

 본인부담금 환수 및 벌금 부과

m (사유)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본인부담금 부당 수령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m (권한) 지방자치단체

m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아이돌보미 등 귀책사유가 있는 자

m (절차) 서비스제공기관은 위의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

  (가) 1년 이내 이용제한

   ① (서비스제공기관) 부정수급 등 본인부담금 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중지 요청

   ② (읍면동)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시군에 중지 요청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정위원회(지자체 공무원, 돌봄 전문가(교육

기관장, 서비스기관장 등), 현장활동가 등)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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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환수 조치

     - 이용금액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가정으로부터 환수

  (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에 따른 벌금 부과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고발조치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준용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

m (사업현황 점검) 경상남도 및 시군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 필요시 

사업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부정수급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66  기타사항

m 시군 및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예산 소진 시 본인부담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이용자 가정에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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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

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불가

 - 중복지원 불가 시간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나.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9호]), 졸업증명서(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9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 개인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명시된 약봉투) 등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9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라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마’형 가정이 부모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서식 9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청)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 재 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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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방학확인서･방학안내문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다. 정부지원 서비스 변경기준

 정부지원 중복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 상호 변경

○ 영유아복지(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 

영아종일제 자격 변경 시 서비스 제공은 다음의 기준으로 함

 - 변경 신청 해당 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

 - 신규자격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시

   예시) 이용자가 부모급여를 지급 받던 중 2월 4일 부모급여를 정지하고 영아종일제를 신청한 경우, 

부모급여는 2월 말까지 지급하고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제공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는 시간제 80시간을 영아 종일제 1개

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함

   예시 1) 시간제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 960시간 중 200시간을 이용하고, 영아종일제로 전환하는 경우

    - 영아종일제를 9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9개월 후 나머지는 시간제로 재 전환 시 40시간 지원 가능 

    - 계산식 : 760시간(960시간 – 200시간) / 80시간 = 9개월 + 0.5(소수 셋째자리까지 적용)× 80시간 

= 40시간(시간 반올림)

   예시 2) 영아종일제서비스를 3개월 이용하고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 시간제서비스 720시간 지원 가능

    - 계산식 : 960시간 - 240시간(80시간 × 3개월) = 720시간

라. 정부지원 중복금지 관리･감독

○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자는 보육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정부지원 중복 금지, 부모

급여 등의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 철저

 -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

<관계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중략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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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산정표

□ 영아종일제 - 서비스 요금 12,790원/시간

 ○ 일반가정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주간(12,790원) 심야, 휴일(19,1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1명

가형
75% 이하

10,872  1,918 640 1,278 16,304 2,876 958 1,918 
85% 15% 5% 10% 85% 15% 5% 10%

나형
120% 이하

 7,674  5,116 2,558 2,558 11,508 7,672 3,836 3,836 
60% 40% 20% 20% 60% 40% 20% 20%

다형
150% 이하

3,838 8,952 4,475 4,477 5,754 13,426 6,713 6,713 
30% 70% 35% 35% 30% 70% 35% 35%

라형
250% 이하

1,920 10,870  5,754 5,116 2,878 16,302 8,630 7,672 
15% 85% 45% 40% 15% 85% 45% 40%

마형
250% 초과

- 12,790  7,674  5,116 - 19,180 11,508  7,672 
 - 100% 60% 40% - 100% 60% 40%

2명

가형
75% 이하

8,154 1,438 479 959 12,228 2,156 718 1,438 
85% 15% 5% 10% 85% 15% 5% 10%

나형
120% 이하

5,756 3,836 1,918 1,918 8,632 5,752 2,875 2,877 
60% 40% 20% 20% 60% 40% 20% 20%

다형
150% 이하

2,878 6,714 3,357 3,357 4,316 10,068 5,034 5,034 
30% 70% 35% 35% 30% 70% 35% 35%

라형
250% 이하

1,440 8,152 4,315 3,837 2,158 12,226 6,472 5,754 
15% 85% 45% 40% 15% 85% 45% 40%

마형
250% 초과

- 9,592 5,755 3,837 - 14,384 8,630 5,754 
- 100% 60% 40% - 100% 60% 40%

3명

가형
75% 이하

7,248 1,278 425 853 10,870 1,916 637  1,279 
85% 15% 5% 10% 85% 15% 5% 10%

나형
120% 이하

5,116 3,410 1,705  1,705 7,672 5,114 2,557 2,557 
60% 40% 20% 20% 60% 40% 20% 20%

다형
150% 이하

2,558 5,968 2,984 2,984 3,836 8,950 4,475 4,475 
30% 70% 35% 35% 30% 70% 35% 35%

라형
250% 이하

1,280 7,246 3,836 3,410 1,918 10,868 5,754 5,114 
15% 85% 45% 40% 15% 85% 45% 40%

마형
250% 초과

- 8,526 5,116 3,410 - 12,786 7,672 5,114 
- 100% 60% 40% - 100% 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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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주간(12,790원) 심야, 휴일(19,1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1명

가형
75% 이하

11,512 1,278 - 1,278 17,262 1,918 - 1,918 
90% 10% 0% 10% 90% 10% 0% 10%

나형
120% 이하

7,674 5,116 2,558 2,558 11,508 7,672 3,836 3,836 
60% 40% 20% 20% 60% 40% 20% 20%

다형
150% 이하

3,838 8,952 4,475 4,477 5,754 13,426 6,713 6,713 
30% 70% 35% 35% 30% 70% 35% 35%

라형
250% 이하

1,920 10,870 5,754 5,116 2,878 16,302 8,630 7,672 
15% 85% 45% 40% 15% 85% 45% 40%

마형
250% 초과

- 12,790 7,674 5,116 - 19,180 11,508 7,672 
- 100% 60% 40% - 100% 60% 40%

2명

가형
75% 이하

8,634 958 - 958 12,946 1,438 - 1,438 
90% 10% 0% 10% 90% 10% 0% 10%

나형
120% 이하

 5,756 3,836 1,918  1,918 8,632 5,752  2,875 2,877 
60% 40% 20% 20% 60% 40% 20% 20%

다형
150% 이하

2,878 6,714 3,357 3,357 4,316 10,068 5,034 5,034 
30% 70% 35% 35% 30% 70% 35% 35%

라형
250% 이하

1,440 8,152 4,315 3,837 2,158 12,226 6,472 5,754 
15% 85% 45% 40% 15% 85% 45% 40%

마형
250% 초과

- 9,592 5,755 3,837 0 14,384 8,630 5,754 
- 100% 60% 40% - 100% 60% 40%

3명

가형
75% 이하

7,674 852 - 852 11,508 1,278 - 1,278 
90% 10% 0% 10% 90% 10% 0% 10%

나형
120% 이하

5,116 3,410 1,705 1,705 7,672 5,114 2,557 2,557 
60% 40% 20% 20% 60% 40% 20% 20%

다형
150% 이하

2,558 5,968 2,984 2,984 3,836 8,950 4,475 4,475 
30% 70% 35% 35% 30% 70% 35% 35%

라형
250% 이하

1,280 7,246 3,836 3,410 1,918 10,868 5,754 5,114 
15% 85% 45% 40% 15% 85% 45% 40%

마형
250% 초과

- 8,526 5,116 3,410 - 12,786 7,672 5,114 
- 100% 60% 40% - 100% 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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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기본형] - 서비스 요금 12,790원/시간

 
 ○ 일반가정 – 돌봄 A형(2019.1.1. 이후 출생 아동)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주간(12,790원) 심야, 휴일(19,1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1명

가형
75% 이하

10,872  1,918 640 1,278 16,304 2,876 958 1,918 
85% 15% 5% 10% 85% 15% 5% 10%

나형
120% 이하

 7,674  5,116 2,558 2,558 11,508 7,672 3,836 3,836 
60% 40% 20% 20% 60% 40% 20% 20%

다형
150% 이하

3,838 8,952 4,475 4,477 5,754 13,426 6,713 6,713 
30% 70% 35% 35% 30% 70% 35% 35%

라형
250% 이하

1,920 10,870  5,754 5,116 2,878 16,302 8,630 7,672 
15% 85% 45% 40% 15% 85% 45% 40%

마형
250% 초과

- 12,790  7,674  5,116 - 19,180 11,508  7,672 
 - 100% 60% 40% - 100% 60% 40%

2명

가형
75% 이하

8,154 1,438 479 959 12,228 2,156 718 1,438 
85% 15% 5% 10% 85% 15% 5% 10%

나형
120% 이하

5,756 3,836 1,918 1,918 8,632 5,752 2,875 2,877 
60% 40% 20% 20% 60% 40% 20% 20%

다형
150% 이하

2,878 6,714 3,357 3,357 4,316 10,068 5,034 5,034 
30% 70% 35% 35% 30% 70% 35% 35%

라형
250% 이하

1,440 8,152 4,315 3,837 2,158 12,226 6,472 5,754 
15% 85% 45% 40% 15% 85% 45% 40%

마형
250% 초과

- 9,592 5,755 3,837 - 14,384 8,630 5,754 
- 100% 60% 40% - 100% 60% 40%

3명

가형
75% 이하

7,248 1,278 425 853 10,870 1,916 637  1,279 
85% 15% 5% 10% 85% 15% 5% 10%

나형
120% 이하

5,116 3,410 1,705  1,705 7,672 5,114 2,557 2,557 
60% 40% 20% 20% 60% 40% 20% 20%

다형
150% 이하

2,558 5,968 2,984 2,984 3,836 8,950 4,475 4,475 
30% 70% 35% 35% 30% 70% 35% 35%

라형
250% 이하

1,280 7,246 3,836 3,410 1,918 10,868 5,754 5,114 
15% 85% 45% 40% 15% 85% 45% 40%

마형
250% 초과

- 8,526 5,116 3,410 - 12,786 7,672 5,114 
- 100% 60% 40% - 100% 60% 40%



- 14 -

 ○ 일반가정 – 돌봄 B형(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주간(12,790원) 심야, 휴일(19,1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1명

가형
75% 이하

10,232 2,558 1,280 1,278 15,344 3,836 1,918 1,918 
80% 20% 10% 10% 80% 20% 10% 10%

나형
120% 이하

6,396 6,394 1,917 4,477 9,590 9,590 2,877 6,713 
50% 50% 15% 35% 50% 50% 15% 35%

다형
150% 이하

3,198 9,592  5,115 4,477 4,796 14,384 7,671 6,713 
25% 75% 40% 35% 25% 75% 40% 35%

라형
250% 이하

1,280 11,510 6,394 5,116 1,918 17,262 9,590 7,672 
10% 90% 50% 40% 10% 90% 50% 40%

마형
250% 초과

- 12,790 7,674 5,116 - 19,180 11,508 7,672 
- 100% 60% 40% - 100% 60% 40%

2명

가형
75% 이하

7,674 1,918 959 959 11,508 2,876 1,438 1,438 
80% 20% 10% 10% 80% 20% 10% 10%

나형
120% 이하

4,796 4,796 1,439 3,357 7,192 7,192 2,158 5,034 
50% 50% 15% 35% 50% 50% 15% 35%

다형
150% 이하

2,398 7,194 3,837 3,357 3,596 10,788 5,754 5,034 
25% 75% 40% 35% 25% 75% 40% 35%

라형
250% 이하

960 8,632 4,795 3,837 1,440 12,944 7,190 5,754 
10% 90% 50% 40% 10% 90% 50% 40%

마형
250% 초과

- 9,592 5,755 3,837 - 14,384 8,630 5,754 
- 100% 60% 40% - 100% 60% 40%

3명

가형
75% 이하

6,822 1,704 852 852 10,230 2,556 1,278 1,278 
80% 20% 10% 10% 80% 20% 10% 10%

나형
120% 이하

4,264 4,262 1,278 2,984 6,394 6,392 1,917 4,475 
50% 50% 15% 35% 50% 50% 15% 35%

다형
150% 이하

2,132 6,394 3,410 2,984 3,198 9,588 5,113 4,475 
25% 75% 40% 35% 25% 75% 40% 35%

라형
250% 이하

854 7,672 4,262 3,410 1,280 11,506 6,392 5,114 
10% 90% 50% 40% 10% 90% 50% 40%

마형
250% 초과

- 8,526 5,116 3,410 - 12,786 7,672 5,114 
- 100% 60% 40% - 100% 60% 40%



- 15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돌봄 A형)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주간(12,790원) 심야, 휴일(19,1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1명

가형
75% 이하

11,512 1,278 - 1,278 17,262 1,918 - 1,918 
90% 10% 0% 10% 90% 10% 0% 10%

나형
120% 이하

7,674 5,116 2,558 2,558 11,508 7,672 3,836 3,836 
60% 40% 20% 20% 60% 40% 20% 20%

다형
150% 이하

3,838 8,952 4,475 4,477 5,754 13,426 6,713 6,713 
30% 70% 35% 35% 30% 70% 35% 35%

라형
250% 이하

1,920 10,870 5,754 5,116 2,878 16,302 8,630 7,672 
15% 85% 45% 40% 15% 85% 45% 40%

마형
250% 초과

- 12,790 7,674 5,116 - 19,180 11,508 7,672 
- 100% 60% 40% - 100% 60% 40%

2명

가형
75% 이하

8,634 958 - 958 12,946 1,438 - 1,438 
90% 10% 0% 10% 90% 10% 0% 10%

나형
120% 이하

5,756 3,836 1,918 1,918 8,632 5,752 2,875 2,877 
60% 40% 20% 20% 60% 40% 20% 20%

다형
150% 이하

2,878 6,714 3,357 3,357 4,316 10,068 5,034 5,034 
30% 70% 35% 35% 30% 70% 35% 35%

라형
250% 이하

1,440 8,152 4,315 3,837 2,158 12,226 6,472 5,754 
15% 85% 45% 40% 15% 85% 45% 40%

마형
250% 초과

- 9,592 5,755 3,837 - 14,384 8,630 5,754 
- 100% 60% 40% - 100% 60% 40%

3명

가형
75% 이하

7,674 852 - 852 11,508 1,278 - 1,278 
90% 10% 0% 10% 90% 10% 0% 10%

나형
120% 이하

5,116 3,410 1,705 1,705 7,672 5,114 2,557 2,557 
60% 40% 20% 20% 60% 40% 20% 20%

다형
150% 이하

2,558 5,968 2,984 2,984 3,836 8,950 4,475 4,475 
30% 70% 35% 35% 30% 70% 35% 35%

라형
250% 이하

1,280 7,246 3,836 3,410 1,918 10,868 5,754 5,114 
15% 85% 45% 40% 15% 85% 45% 40%

마형
250% 초과

- 8,526 5,116 3,410 - 12,786 7,672 5,114 
- 100% 60% 40% - 100% 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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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돌봄 B형)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주간(12,790원) 심야, 휴일(19,18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1명

가형
75% 이하

10,872 1,918 640 1,278 16,304 2,876 958 1,918 
85% 15% 5% 10% 85% 15% 5% 10%

나형
120% 이하

6,396 6,394 1,917 4,477 9,590 9,590 2,877 6,713 
50% 50% 15% 35% 50% 50% 15% 35%

다형
150% 이하

3,198 9,592 5,115 4,477 4,796 14,384 7,671 6,713 
25% 75% 45% 35% 25% 75% 45% 35%

라형
250% 이하

1,280 11,510 6,394 5,116 1,918 17,262 9,590 7,672 
10% 90% 50% 40% 10% 90% 50% 40%

마형
250% 초과

- 12,790 7,674 5,116 - 19,180 11,508 7,672 
- 100% 60% 40% - 100% 60% 40%

2명

가형
75% 이하

8,154 1,438 479 959 12,228 2,156 718 1,438 
85% 15% 5% 10% 85% 15% 5% 10%

나형
120% 이하

4,796 4,796 1,439 3,357 7,192 7,192 2,158 5,034 
50% 50% 15% 35% 50% 50% 15% 35%

다형
150% 이하

2,398 7,194 3,837 3,357 3,596 10,788 5,754 5,034 
25% 75% 45% 35% 25% 75% 40% 35%

라형
250% 이하

960 8,632 4,795 3,837 1,440 12,944 7,190 5,754 
10% 90% 50% 40% 10% 90% 50% 40%

마형
250% 초과

- 9,592 5,755 3,837 - 14,384 8,630 5,754 
- 100% 60% 40% - 100% 60% 40%

3명

가형
75% 이하

7,248 1,278 425 853 10,870 1,916 638 1,278 
85% 15% 5% 10% 85% 15% 5% 10%

나형
120% 이하

4,264 4,262 1,278 2,984 6,394 6,392 1,917 4,475 
50% 50% 15% 35% 50% 50% 15% 35%

다형
150% 이하

2,132 6,394 3,410 2,984 3,198 9,588 5,113 4,475 
25% 75% 45% 35% 25% 75% 45% 35%

라형
250% 이하

854 7,672 4,262 3,410 1,280 11,506 6,392 5,114 
10% 90% 50% 40% 10% 90% 50% 40%

마형
250% 초과

- 8,526 5,116 3,410 - 12,786 7,672 5,114 
- 100% 60% 40% - 100% 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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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종합형] - 서비스 요금 16,620원/시간

 ○ 일반가정 – 돌봄 A형(2019.1.1. 이후 출생 아동)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주간(16,620원) 심야, 휴일(24,9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1명

가형 10,872 5,748 4,469 1,279 16,304 8,626 6,708 1,918 
나형 7,674 8,946 6,388 2,558 11,508 13,422 9,586 3,836 
다형 3,838 12,782 8,305 4,477 5,754 19,176 12,463 6,713 
라형 1,920 14,700 9,584 5,116 2,878 22,052 14,380 7,672 
마형 - 16,620 11,504 5,116 - 24,930 17,258 7,672 

2명
가형 8,154 4,310 3,351 959 12,228  6,468  5,030 1,438 
나형 5,756 6,708 4,790 1,918 8,632 10,064 7,187 2,877 
다형 2,878 9,586 6,229 3,357 4,316 14,380 9,346 5,034 
라형 1,440 11,024 7,187 3,837 2,158 16,538 10,784 5,754 
마형 - 12,464 8,627 3,837 - 18,696 12,942 5,754 

3명
가형 7,248 3,832 2,979 853 10,870 5,750 4,471 1,279 
나형 5,116 5,964 4,259 1,705 7,672 8,948 6,391 2,557 
다형 2,558 8,522 5,538 2,984 3,836 12,784 8,309 4,475 
라형 1,280 9,800 6,390 3,410 1,918 14,702 9,588 5,114 
마형 - 11,080 7,670 3,410 - 16,620 11,506 5,114 

 ○ 일반가정 – 돌봄 B형(2018.12.31. 이전 출생 아동)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주간(16,620원) 심야, 휴일(24,9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1명

가형 10,232 6,388 5,110 1,278 15,344 9,586 7,668 1,918 
나형 6,396 10,224 5,747 4,477 9,590 15,340 8,627 6,713 
다형 3,198 13,422 8,945 4,477 4,796 20,134 13,421 6,713 
라형 1,280 15,340 10,224 5,116 1,918 23,012 15,340 7,672 
마형 - 16,620 11,504 5,116 - 24,930 17,258 7,672 

2명

가형 7,674 4,790 3,831 959 11,508 7,188 5,750 1,438 
나형 4,796 7,668 4,311 3,357 7,192 11,504 6,470 5,034 
다형 2,398 10,066 6,709 3,357 3,596 15,100 10,066 5,034 
라형 960 11,504 7,667 3,837 1,440 17,256 11,502 5,754 
마형 - 12,464 8,627 3,837 - 18,696 12,942 5,754 

3명

가형 6,822 4,258 3,405 853 10,230 6,390 5,111 1,279 
나형 4,264 6,816 3,832 2,984 6,394 10,226 5,751 4,475 
다형 2,132 8,948 5,964 2,984 3,198 13,422 8,947 4,475 
라형 854 10,226 6,816 3,410 1,280 15,340 10,226 5,114 
마형 - 11,080 7,670 3,410 - 16,620 11,506 5,114 



- 18 -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돌봄 A형)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주간(16,620원) 심야, 휴일(24,9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1명

가형 11,512 5,108 3,830 1,278 17,262 7,668 5,750 1,918 
나형 7,674 8,946 6,388 2,558 11,508 13,422 9,586 3,836 
다형 3,838 12,782 8,305 4,477 5,754 19,176 12,463 6,713 
라형 1,920 14,700 9,584 5,116 2,878 22,052 14,380 7,672 
마형 - 16,620 11,504 5,116 - 24,930 17,258 7,672 

2명

가형 8,634 3,830 2,871 959 12,946 5,750 4,312 1,438 
나형 5,756 6,708 4,790 1,918 8,632 10,064 7,187 2,877 
다형 2,878 9,586 6,229 3,357  4,316 14,380 9,346 5,034 
라형 1,440 11,024 7,187 3,837 2,158 16,538 10,784 5,754 
마형 - 12,464 8,627 3,837 - 18,696 12,942 5,754 

3명

가형 7,674 3,406 2,553 853 11,508 5,112 3,833 1,279 
나형 5,116 5,964 4,259 1,705 7,672 8,948 6,391 2,557 
다형 2,558 8,522 5,538 2,984 3,836 12,784 8,309 4,475 
라형 1,280 9,800 6,390 3,410 1,918 14,702 9,588 5,114 
마형 - 11,080 7,670 3,410 - 16,620 11,506 5,114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돌봄 B형)
(단위 : 원)

아동 
인원 소득유형

평일주간(16,620원) 심야, 휴일(24,93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기존) 
본인부담
(변경) 

경상남도
추가지원 

1명

가형 10,872 5,748 4,470 1,278 16,304 8,626 6,708 1,918 
나형 6,396 10,224 5,747 4,477 9,590 15,340 8,627 6,713 
다형 3,198 13,422 8,945 4,477 4,796 20,134 13,421 6,713 
라형 1,280 15,340 10,224 5,116 1,918 23,012 15,340 7,672 
마형 - 16,620 11,504 5,116 - 24,930 17,258 7,672 

2명

가형 8,154 4,310 3,351 959 12,228 6,468 5,030 1,438 
나형 4,796 7,668 4,311 3,357 7,192 11,504 6,469 5,034 
다형 2,398 10,066 6,709 3,357 3,596 15,100 10,065 5,034 
라형 960 11,504 7,667 3,837 1,440 17,256 11,502 5,754 
마형 - 12,464 8,627 3,837 - 18,696 12,942 5,754 

3명

가형 7,248 3,832 2,979 853 10,870 5,750 4,471 1,279 
나형 4,264 6,816 3,832 2,984 6,394 10,226 5,751 4,475 
다형 2,132 8,948 5,963 2,984 3,198 13,422 8,947 4,475 
라형 854 10,226 6,816 3,410 1,280 15,340 10,226 5,114 
마형 - 11,080 7,670 3,410 - 16,620 11,506 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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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양육공백 기준 및 확인방법

1. 양육공백 기준

 가. 양육공백 확인 

  m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m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m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m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나.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 부모가 모두 미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1) 맞벌이 가정

  m 휴직자(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

  m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2)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m 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 미취업의 경우 ‘장애인복

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1)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모 또는 (외)조부 중 1인이 65세 이상이면 미취업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함

   ** 돌봄아동 기준

1)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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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부모 가정

  m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4) 다자녀 가정

  m 다음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만 12세 이하 : 만 13세가 되기 전날(만 12세 이하인 마지막 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5) 다문화 가정

  m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6)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m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서식29호]를 제공받은 가정

 다. 기타 양육부담 가정

  m 나.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외 사유로 다음의 양육부담이 발생하여,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① 부 또는 모의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② 부 또는 모의 입원(5일 이상), 장기요양 등

    * 한부모의 경우에는 1일 이상 입원의 경우에도 양육공백에 해당

  ③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육 공백 인정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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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⑤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취업준비 등  

   - 단,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 이외의 부 또는 모가 휴직, 미취업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공백 제외

  m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한 관리･감독

   - 입원기간 등을 입증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학원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 시에는 구직등록필증도 함께 제출), 학교 출석 

또는 출강일(기간)이 명시된  수강증 등으로 정부지원 가능 기간 확인

    * 대학교 재학증명서 제출 시 해당 학기에 한해 지원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에 해당 정부지원 결정 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 유형과 함께 

정부지원 가능 기간을 통보

  - 정부지원 결정 적정성 재확인

  ① (읍·면·동) 정부지원 기간 만료 도래 시, 정부지원 결정 적정성을 재확인

하여 기타 양육부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고지 

후 정부지원 중지 처리

  ② (서비스제공기관) 해당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관리하여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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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공백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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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경상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전자우편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신청인) :            계좌번호 : 

아이돌봄
서 비 스
지원대상

성 명 생년월일 서비스 유형 o 영아종일제
o 시간제

성 명 생년월일 서비스 유형 o 영아종일제
o 시간제

성 명 생년월일 서비스 유형 o 영아종일제
o 시간제

신청인과의
관계

이용가능 날짜
(만12세 도래 등 양육공백 인정 완료일) 20   .   .   . 까지

< 유 의 사 항 > 확인
(þ체크)

1.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게 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조금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2. 이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양육공백 발생 여부, 소득·재산 상태 등이 변동되었
을 때 변동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
으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3.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o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용 동의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
조금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o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경상남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 시장 ·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1부
  1)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대리신청인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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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결정 명단(읍·면·동→시·군→서비스제공기관)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2) 정부지원 등급(번호만 기입) : ①시간제-가형(A형)/②시간제-가형(B형)/③시간제-나형(A형)/④시간제-나형(B형)/⑤시간제-다형(A형)/⑥시간제-다형(B형)

/⑦시간제-라형(A형)/⑧시간제-라형(B형)/⑨시간제-마형/⑩ 종일제-가형/⑪종일제-나형/⑫종일제-다형/⑬종일제-라형/⑭종일제-마형 중 선택
3) 양육공백 사유(번호만 기입) : 양육공백가정 종류(맞벌이①/한부모②/장애부모③/다자녀④/기타 양육부담⑤/청소년부모⑥ 중 선택)
4) 은행 : 금융기관 종류(예: 국민, 우리, 농협, 신한 등) 중 은행명만 기입하고 “은행”은 작성하지 않음
5) 자녀양육 정부지원(번호만 기입) : 보육시설(09~16시)①/유치원(09~13시)②/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③/영아수당④ 중 선택

신청일
(4자리) 읍면동

신청
(신규/
변경)

신청인 생년월일
(6자리)

대상자
(아동명)

생년월일
(6자리) 연락처 주소1) 정부지원등급2)

번호기입
양육공백

사유3)번호 
기입

본인부담금 지원 계좌 정부지원

금융기관4) 계좌번호
(숫자만) 예금주

시설이용
유무5)번호

기입
0112 사림동 신규 김경남 701225 홍길동 160503 01012345678 ① ① 우리 123456789 김경남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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